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펀드명 : 테라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
	변경 전
	변경 후

	제41조(성과보수)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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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 수익금액  성과보수계산기간   말일의   투자신탁   평가액⑶   -   취득가액⑷  

(2)  성과보수율  15 %  

(3)  성과보수   계산   기간   말일의   투자신탁   평가액  해당일   현재좌수   *  해당일에   계산된   1 좌당   결산시   기준가격 .   다만 ,  수익증권을   환매하는   경우   [ 환매좌수   * 1 좌당   환매시   적용되는   기준가격 ]  

( 4 )  취득가액  매입좌수   * 1 좌당   매입   시   적용되는   기준가격  

1.   성과보수   한도   :  집합투자업자는   성과보수계산기간   말일의   투자신탁   평가액에서   제 2 호에   따 라   성과보수를   차감한   금액이   투자원금 ( 취득가액과   재투자금액을   포함 ) 을   초과하는   범위   내 에서만   성과보수를   취득한다 .  다만 ,  이미   취득한   성과보수는   환급하지   아니한다 .     


image2.emf
(1)  수익금액  성과보수계산기간   말일의   투자신탁   평가액⑶   -   취득가액⑷  

(2)  성과보수율  15 %  

(3)  성과보수   계산   기간   말일의   투자신탁   평가액  해당일   현재좌수   *  해당일에   계산된   1 좌당   결산시   기준가격 .   다만 ,  수익증권을   환매하는   경우   [ 환매좌수   * 1 좌당   환매시   적용되는   기준가격 ]  

(4)  취득가액  매입좌수   * 1 좌당   매입   시   적용되는   기준가격   다만 ,   매수   후   첫   회계기간   이후에는   해당   회계연도   초일의   투자신탁   평가액  

(5)  회계연도     초일의   투자신탁     평가액  해당일   현재좌수 ( 해당일   재투자좌수   포함 ) *  해당일에   적용되는   1 좌당     기준가격  

1.   성과보수   한도   :  집합투자업자는   성과보수계산기간   말일의   투자신탁   평가액에서   제 2 호에   따 라   성과보수를   차감한   금액이   투자원금 ( (4) 취득가액과   재투자금액을   포함 ) 을   초과하는   범위   내에서만   성과보수를   취득한다 .  다만 ,  이미   취득한   성과보수는   환급하지   아니한다 .     


